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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� 이패스�객관식�사회보험법�정오표(2026.04.14.� 기준)

구분 정오사항 수정�전 수정�후

P33 본문수정

구�분 지급요건 지급내역

구직급여
※상한액�1일�6만�6천원,�하한액�최저�임

금액의�80%

구�분 지급요건 지급내역

구직급여
※상한액�1일�6만�8천�1백원,�하한액�최

저�임금액의�80%

P35 본문수정
4)�구직급여의�지급

�⑴�기초일액

� � *상한액은�11만원,�하한액은�최저임금� 1일분

4) 구직급여의 지급
� ⑴�기초일액

� � *상한액은� 11만3천5백원(113,500원),� 하한액은�최저임금� 1일분

P37 본문수정
법률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� 자영업자

기초일액�상한액 11만원 11만원 11만원 11만원

법률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� 자영업자

기초일액�상한액
11만3천5백원

(113,500원)

11만3천5백원

(113,500원)

11만3천5백원

(113,500원)

11만3천5백원

(113,500원)

P65

문제49
보기수정 ⑤ 550,000 ⑤ 625,000

P140

문제33
보기수정 ① 62 ① 61

P146 본문수정

구�분 직장가입자 공무원·교직원(직장) 지역가입자

보험료
보수월액 × 보 험료율

(7.09%)

보수월액 × 보험료율

(7.09%)

세대당=보험료부과점수×

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

(208.4원)

구�분 직장가입자 공무원·교직원(직장) 지역가입자

보험료
보수월액 × 보험료율

(7.19%)

보수월액 × 보험료율

(7.19%)

세대당=보험료부과점수×

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

(211.5원)

P314

해설27
해설수정

보건복지부장관은�제15조�제1항에�따라�협의요청서가�제출된�사업에�대한�협의가�

완료된�경우에는�위원회에�보고하고�그� 결과를�기획재정부장관과�

행정안전부장관에게�통보하여야�한다.

보건복지부장관은�제15조� 제1항에�따라� 협의요청서가�제출된�사업에�대한� 협의가�

완료된�경우에는�위원회에�보고하고�그�결과를�기획예산처장관과�

행정안전부장관에게�통보하여야�한다.

P330

해설33
해설수정 구직급여의�기초임금일액의�상한액은� 11만원이다. 구직급여의�기초임금일액의�상한액은� 11만3천5백원(113,500원)이다.

P335

해설48
정답수정 정답� |�③ 정답� |�③,�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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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정오사항 수정�전 수정�후

P335

해설49
해설수정

(매주�최초� 10시간�단축분)�육아기�근로시간�단축�개시일을�

기준으로� 「근로기준법」에�따라�산정한�월�통상임금에�해당하는�

금액(220만원을�상한액으로�하고,� 50만원을�하한액으로�한다)

×

(나머지�근로시간�단축분)�육아기�근로시간�단축�개시일을�기준으로�

「근로기준법」에�따라�산정한�월�통상임금의� 100분의� 80에�해당하는�

금액(150만원을�상한액으로�하고,� 50만원을�하한액으로�한다)

×

(매주�최초� 10시간�단축분)�육아기�근로시간�단축�개시일을�

기준으로� 「근로기준법」에�따라�산정한�월�통상임금에�해당하는�

금액(250만원을�상한액으로�하고,� 50만원을�하한액으로�한다)

×

(나머지�근로시간�단축분)�육아기�근로시간�단축�개시일을�기준으로�

「근로기준법」에�따라�산정한�월�통상임금의� 100분의� 80에�해당하는�

금액(160만원을�상한액으로�하고,� 50만원을�하한액으로�한다)

×

P367

해설33
정답수정 정답� |�③ 정답� |�①

P375

해설20
해설수정 ④�법�제73조�제3항(100분의� 50) ④�법�제73조�제2항(100분의� 50)


